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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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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안

제 조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6 ( )

생 략( )

제 조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6 ( )

현행과 같음( )

신 설< > 제 조의6 2 국가 간 분쟁 등으로(

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 구) ①

청장은 국가 간 분쟁 남북관,

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

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

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

행할 수 있다.

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중1②

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

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

한다.

제 조 예산지원 구청장은13 ( ) ① 기

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

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

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

다.

제 조 예산지원13 ( ) 현행과같음( )①

신 설< > 9.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,

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

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

필요한 비용 상호상표 변경, ‧

등에 소요되는 비용

생 략9. ( ) 현행 제 호와 같음10. ( 9 )

제 조 위원회의 기능16 ( ) 위원회는 제 조 위원회의 기능16 ( ) 현행과같음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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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

심의한다.

신 설< > 5.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,

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

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

사항

생 략5. ( ) 현행 제 호와 같음6. ( 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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